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KTB 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 

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 
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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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KTB VIP 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TB VIP 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KTB VIP 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 

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7 년 7 월 24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7 년 7 월 27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88-8400, www.i-ktb.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 
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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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설명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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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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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

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자 요청시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

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

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

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

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

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

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

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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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 2017.07.24) 

KTB VIP 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94581)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KTB VIP 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 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TB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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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 
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 
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ㆍ일관된 가치주 투자전략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중장기 성과를 추구하는 
VIP밸류증권모투자신탁에 90% 이상을 투자 

분류 ㆍ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ㆍKTB자산운용주식회사 (02-788-8400) 

모집(판매) 기간 ㆍ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ㆍ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ㆍ2017년 7월 27일 존속 기간 ㆍ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ㆍ집합투자업자(i-ktb.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C 
가입자격 제한없음 50억원 미만을 납입하는 투자자 

판매수수료 (선취)납입금액의 1% 이내 - 
환매수수료 - 

보
수 
(연
, %
) 

판매 0.70 1.50 
운용 등 0.73(운용 0.66, 신탁 0.04, 일반사무관리 0.03) 
기타 0.003 0.000 

총보수‧비용 1.433 2.23 

※ 주석사항 

1. 종류C의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1년이 되는 때마다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자동전환되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Ⅲ.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중 (2)전환절차 및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재가 생략된 종류C2, C3, C4, Ce, CI, CF, CW, CP, S, S-P, CPe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 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 
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6.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ㆍ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ㆍ15시30분 이전:2영업일 기준가 매입 
ㆍ15시30분 경과 후: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ㆍ15시30분 이전: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ㆍ15시 30분 경과 후:3영업일 기준가4영업일 지급 

기준가 

1.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2. 공시방법: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 
kr)의 인터 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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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KTB VIP밸류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그 밖에 

채권과 어음 등에 투자 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 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비중

KTB VIP밸류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주요 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 채권 40% 이하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에의 투자는 가치투자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된 가치주 투자전략(주식투자 부문은 가치주 운용에 강점이 있는 

VIP투자자문의 자문 서비스 활용)으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 달성 

추구 

 

[기본운용 전략] 

①가치투자 원칙에 기반하여 내재가치를 중시, 안전마진 확보 추구 

(Low Risk, Middle Return) 

②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 매수 

③기업절대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장기보유하면서 단기 주가 급변시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 추가 이익 추구  

90% 이상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국종합주가지수 x 100%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 대상인 국내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2017.06.30 현재)

주요 운용 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권정훈 1975년 본부장 496개 21,000억 
- ‘06.6~’12.3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금융공학본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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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6.3 미래에셋자산운용 포트폴리오운용 

본부장 대행 

- ’16.05~현재 KTB 자산운용 

멀티에셋투자본부장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 

kofia. 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6/07/17~ 

2017/07/16 

2015/07/17~

2016/07/16 

2014/07/17~

2015/07/16 

2013/07/17~ 

2014/07/16 

2012/07/17~

2013/07/16 

종류 A 13.47  -9.21  7.86  6.95  10.47  

종류 C 12.59  -9.92  7.06  6.11  9.60  

종류 C2 12.71  -9.84  7.14  6.22  9.71  

종류 C3 12.87  -9.70  7.25  6.38  9.88  

종류 C4 13.14  -9.48  7.54  6.63  10.14  

종류 Ce 13.25  -9.39  7.65  6.73  10.15  

종류 CF -2.46  -8.61  8.58  7.66  11.21  

종류 CP 13.74  -9.00  8.11  7.19  10.73  

종류 CW 14.95  -  -  -  -  

종류 S 13.87  -8.89  8.29  -  -  

종류 S-P 14.07  - -  -  -  

비교지수 19.70  -3.38  3.70  7.88  2.67  

주) 1. 비교지수 : 한국종합주가지수 상승률 x 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

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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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2.29%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다소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KTB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 KTB VIP밸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 기업들의 펀더멘털 변화, 종목별 투자매력도 등을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 후 결과를 반영 하여 포트폴리오 조정 및 리밸런싱을 실행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내국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율로 종합 과세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 
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1.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 또는 환매대금 지급일 등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ㆍ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ㆍ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ㆍ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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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ktb.com) 

ㆍ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kt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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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KTB VIP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94581) 

종류(클래스) A C C2 C3 C4 Ce CI CF CW CP S S-P CPe 

금융투자협

회펀드코드 
94582 94583 94585 94586 94587 94584 94963 18625 18627 98842 AP795 BA427 BT95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1)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

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홈페이

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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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KTB VIP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94581) 

종류(클래스) A C C2 C3 C4 Ce CI CF CW CP S S-P CPe 

금융투자협

회펀드코드 
94582 94583 94585 94586 94587 94584 94963 18625 18627 98842 AP795 BA427 BT95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09.07.17 최초설정  

2009.11.09 위탁운용사 변경(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신영자산운용) 

2009.12.15 클래스 신설(종류 CF, 종류 CW) 

2010.05.03 판매회사보수 인하 

2010.08.25 위탁운용사 변경(유리자산운용 -> KB자산운용) 

2010.09.06 판매회사보수 인하 

2010.12.21 클래스 신설(종류 CP) 

2013.04.08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013.08.28 모투자신탁의 위탁운용사 변경(KB자산운용 -> 한화자산운용) 

2014.02.28 클래스 신설(종류 S) 

2014.10.29 모투자신탁의 위탁운용사 추가(에셋플러스자산운용) 

2015.07.21 CP 클래스 환매수수료 폐지 

2015.10.23 모투자신탁의 위탁운용사 변경(에셋플러스자산운용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2016.01.20 클래스 신설(종류 S-P) 

2016.05.13 모투자신탁 위탁운용사 계약해지(신영자산운용) 

2016.07.02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30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 

2016.08.1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전정우-> 김용범) 

2016.12.06 
펀드명 변경 및 모투자신탁 추가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용범-> 김용범, 권정훈) 

2017.07.27 

- 모투자신탁 삭제(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용범, 권정훈 -> 권정훈) 

- 클래스 신설 (종류CPe)  

- 환매수수료 삭제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

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

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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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 빌딩 

(대표전화 : 02-788-84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2017.06.30 현재) 

주요 운용 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권정훈 1975년 본부장 496개 21,000억 

- ‘06.6~’12.3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금융공학본부팀장 

- ‘12.3~’16.3 미래에셋자산운용 포트폴리오운용 

본부장 대행 

- ’16.05~현재 KTB 자산운용 

멀티에셋투자본부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 

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구분 운용 기간 

이승준 

주식부문 

2013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7일 

전정우 2014년 02월 28일 ~ 2016년 8월 11일 

김용범 2016년 08월 12일 ~ 2017년 07월 26일 

권정훈 2016년 12월 06일 ~ 현재 

김정희 채권부문 2009년 07월 17일 ~ 2012년 10월 15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구분 운용 기간 

곽재우 
주식부문 

2012년 10월 16일 ~ 2014년 2월 27일 

이병수 2014년 2월 28일 ~ 2015년 5월 14일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

형  

 

※ 이 투자신탁은 2013년 4월 8일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 

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된 투자신탁의 해당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 

으로 봅니다. 
 

 

 

 

 

 

 

 

 

종류C수익증권의 최초매
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1년이 되는 때마다 종
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자동전환 

KTB VIP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A C Ce CI CF CW CP S S-P 

C2 

C3 

C4 

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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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 없음 

종류 C 50 억원 미만을 납입하는 투자자 

종류 C2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 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3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 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4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 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I 50 억원 이상을 납입하는 투자자 

종류 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종류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 C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보수 및 수수료 차이>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 A 납입금액의 1이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 

해당사항 없음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I 

종류 CF 

종류 CW 

종류 S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종류 CP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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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S-P 

종류 CPe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보수합계

종류A 

0.66 

0.70 

0.04 0.03 

1.43 

종류C 1.50 2.23 

종류C2 1.39 2.12 

종류C3 1.25 1.98 

종류C4 1.00 1.73 

종류Ce 

최초설정일~2010.09.05 1.23 1.96 

2010.09.06~2011.09.05 1.148 1.878 

2011.09.06~2012.09.05 1.065 1.795 

2012.09.06~2013.09.05 0.983 1.713 

2013.09.06~신탁계약해지 0.90 1.63 

종류 CI 0.20 0.93 

종류 CF 0.03 0.76 

종류 CW 0.0 0.73 

종류 CP 0.47 1.20 

종류 S 0.35 1.08 

종류 S-P 0.249 0.979 

종류 CPe 0.23 0.96 

주)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명

자투자신탁명 

KTB VIP밸류증권모투자신탁[주식] 

KTB VIP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90% 이상 

KTB VIP스타셀렉션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50% 이상 ~ 60% 이하 

KTB VIP스타셀렉션법인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30% 이하 

KTB VIP밸류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90% 이상 

KTB VIP밸류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90% 이상 

KTB VIP밸류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30% 이하 

KTB VIP밸류5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50% 미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KTB VIP밸류 

증권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 채권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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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에의 투자는 가치투자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된 

가치주 투자전략(주식투자 부문은 가치주 운용에 강점이 있는 

VIP투자자문의 자문 서비스 활용)으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 달성 추구 

 

[기본운용 전략] 

①가치투자 원칙에 기반하여 내재가치를 중시, 안전마진 확보 추구 (Low 

Risk, Middle Return) 

②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 매수 

③기업절대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장기보유하면서 단기 주가 급변시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 추가 이익 추구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 이상을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 이상 KTB VIP밸류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한 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 

의 금전의 대여, 만기 1년 이내인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 

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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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B VIP밸류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주식 60% 이상 

지분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증권예탁 

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② 채권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은 제외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 

⑤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⑥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⑦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ㆍ채권이나 주식ㆍ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지수 등에 연계 

된 것 

⑧ 증권 대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⑨ 증권 차입 20% 이하 ① 내지 ④에 의한 차입허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 

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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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

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제한> 

 KTB VIP밸류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

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②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가능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한 채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

권, 파생결합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ㆍ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

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

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 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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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③ 
동일법인 

발행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투자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⑥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⑧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

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⑨ 
계열회사 

지분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⑩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

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투자대상’ ⑤ 내지 ⑨, ‘나. 

투자제한’ ② 및 ③, ⑤ 내지 ⑦, ⑧의(가) 및 (라)에 따른 투자

한도를 초과하게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은 ‘나. 투자제한’ ②, ⑤ 내지 ⑦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계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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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비교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국종합주가지수 x 100% 

 

나.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개별적 위험관리를 통하여 전체적인 위험 

관리를 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 대상인 국내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명 투자대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KTB 

VIP밸류증권모투자

신탁[주식]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1)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에 의 투자는 가치투자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된 가치주 투자전략(주식투자 부문은 

가치주 운용에 강점이 있는 VIP 투자자문의 자문 서비스 

활용)으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 달성 추구 

 

 [기본운용 전략] 

① 가치투자 원칙에 기반하여 내재가치를 중시, 안전마진 확보 

추구 (Low Risk, Middle Return) 

②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 

매수 

③ 기업절대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장기보유하면서 단기 주가 

급변시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 추가 이익 추구 

 

[상세운용 전략] 

①종목 선정기준  

▪ 사업의 우수성 :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혹은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배당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률 참고) 

▪ 재무적 안정성 : 최소한 부도 리스크가 없을 뿐 아니라 평균 

이상의 재무 안정성 요구(부채 비율, 차입금 비율 등 참고) 

▪ 우수한 경영진 : 우수한 경영능력 및 사업전략으로 주주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기업지배구조 참고) 

        ▪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 분석모델에 의한 적정 

내재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회사[PER (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PSR(주가매출비율) 등 참고] 

②종목 선정시 주요 점검 포인트 

▪ 저평가 요인 분석   

- 시장의 오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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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구분 

▪ 안전 마진 

-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높은 편이며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 

- 실수를 줄여주는 안전 장치는 안전마진(보유 자산 등)과 

밸류에이션 → 정량적 안전마진 

-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식수준 및 경영진 신뢰도 또한 

안전마진의 일부→ 정성적 안전마진 

▪ 다양한 촉매 발견 : 단순 주가 상승 촉매보다는 기업가치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촉매에 주목 

▪ 변동성 활용을 위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시행 

- 아이디어, 시장의 오해와 기대수준,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찰 

지속 

- 주기적인 팔로우업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비중 조절 실행 

 

(2) 이 투자신탁의 채권에의 투자는 우량 채권등에 투자하여 

채권의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위험관리> 

(1) 투자 기업들의 펀더멘털 변화, 종목별 투자매력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후 결과를 반영 하여 포트폴리오 조정 

및 리밸런싱 

(2) 종목매도의 기준 마련 

- 최초 편입의 이유가 되었던 펀더멘털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적정주가 수준을 넘어서 고평가된 경우 

- 상대적 투자매력도가 높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경우 

(3) 펀드 성격과 규모에 따라 30~70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나,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은  

제한적으로 편입비 관리  

(4) 매매 시에는 분할 매매를 원칙으로 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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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가격

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 

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의 범위는 무한 대로 이 투자신탁에 큰 손실 

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가치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선별적으로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정치ㆍ경제적 상황,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22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2.29%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다소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 변경전ㆍ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3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5단계 → 6단계)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

성(연환산) : 12.44% 

 

 

<KTB자산운용회사의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위험정도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

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

산(실질적으로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포함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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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서 상가, 물류센터 등 사용 목적이 특정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담보나 지급보증이 불충분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오피스 등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투자회수가

용이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

보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과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KTB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단,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15%초과 

25%이하 

10%초과 

15%이하 

5%초과 

10%이하 

0.5%초과 

5%이하 
0.5%이하 

3.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Commodity,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으로 이 중 각 고위험 자산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 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투자등급채권 및 

투기등급채권의 구분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기준으로 함) 

5.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6.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A- 이상), CP(A1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8.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11.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 

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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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3.상기 분류에 따라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 

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4.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ㆍ투자대상ㆍ손실가능성 등에 따라 별도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 없음 

종류 C 50 억원 미만을 납입하는 투자자 

종류 C2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 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3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 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4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 년 이상된 수익자 

종류 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I 50 억원 이상을 납입하는 투자자 

종류 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종류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 C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D일 

자금납입일 

(1 5시30분 이전) 

D+2일 

기준가격 적용일 

 

D+1일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1 5시30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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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나)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

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D일 

환매청구일 

(1 5시30분 이전) 

D+3일 

기준가격  

적용일 

D+1일 

환매청구일 

(1 5시30분 경과 후) 

기준가격  

적용일 

D+2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대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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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 

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 

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 

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 

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장기투자에 따른 클래스 자동전환) 

①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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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 또는 환매 

대금지급일 등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 수익증권 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

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경우 이 투자신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가 이루워지며, 

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습니다. 다만, 증권 

거래비용 및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시 거래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가 

실제 

기준가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좌수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좌수 
× 1,000 

1좌 = 1원 

1,000좌 기준 =1,000원 

[기준가격 산정]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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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ㆍ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경우도 이 투자신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 A 납입금액의 1이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 

해당사항 없음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I 

종류 CF 

종류 CW 

종류 S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종류 CP 
해당사항 없음 

종류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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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e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 1. 환매수수료 부과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2. 신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부과시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등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수수료는 종류 수익증권별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5.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및 

비용 

증권 

거래비용 

종류A 

0.66 

0.70 

0.04 0.03 

0.003 1.433 0.306 

종류C 1.50 0.00 2.23 0.322 

종류C2 1.39 0.00 2.12 0.305 

종류C3 1.25 0.002 1.982 0.356 

종류C4 1.00 0.003 1.733 0.303 

종

류 

Ce 

최초설정일~2010.09.05 1.230 

0.002 

1.962 

0.307 

2010.09.06~2011.09.05 1.148 1.88 

2011.09.06~2012.09.05 1.065 1.797 

2012.09.06~2013.09.05 0.983 1.715 

2013.09.06~신탁계약해지 0.90 1.632 

종류CI 0.20 0.00 0.93 0.322 

종류CF 0.03 0.003 0.763 0.285 

종류CW 0.0 0.00 0.73 0.470 

종류CP 0.47 0.002 1.202 0.279 

종류 S 0.35 0.00 1.08 0.302 

종류 S-P 0.249 0.00 0.979 0.297 

종류CPe 0.23 0.00 0.96 0.322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총보수 비용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을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 

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자투자신탁이 모투자 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 비용차감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이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종류C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ᆞ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구  분 1 년 3 년 5 년 10 년 

종류 A 245,892 551,130 872,967 1,81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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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 228,575 665,261 1,054,474 2,193,443 

종류 Ce 167,280 514,906 881,436 1,954,025 

종류 CI 95,325 293,421 502,289 1,113,507 

종류 CF 78,208 240,731 412,093 913,555 

종류 CW 74,825 230,320 394,270 874,043 

종류 CP 123,205 379,239 649,195 1,439,178 

종류 S 110,700 340,747 583,303 1,293,105 

종류 S-P 100,348 308,881 528,754 1,172,176 

종류CPe 98,400 302,886 518,492 1,149,427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ᆞ총비용을 누계액 

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ᆞ총비용 비율은 일정 

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C의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1년이 되는 때마다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 수익자가 종류C 수익증권을 4년 이상 보유한것으로 가정하여 각 구간별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 

습니다. 

3. 종류 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 종류 S 는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 

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 

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5월 13일 이후 매년 결산ㆍ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ㆍ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ㆍ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 

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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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 

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ㆍ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ㆍ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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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 (해당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

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 

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ㆍ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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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6기, 제7기 및 제8기는 회계감사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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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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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백만좌, 백만원) 

구분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종류A 

2014/07/17~

2015/07/16 
3,050 3,073 670 651 2,142 2,129 1,578 1,702

2015/07/17~

2016/07/16 
1,578 1,702 337 319 625 577 1,289 1,170

2016/07/17~

2017/07/16 
1,289 1,170 178 172 467 433 1,001 1,031

종류C 

2014/07/17~

2015/07/16 
2,590 2,548 654 623 3,210 2,997 34 36 

2015/07/17~

2016/07/16 
34 36 20 19 42 38 12 11 

2016/07/17~

2017/07/16 
12 11 3 3 4 4 11 11 

종류C2 

2014/07/17~

2015/07/16 
1,809 1,786 2,927 2,710 3,642 3,583 1,095 1,158

2015/07/17~

2016/07/16 
1,095 1,158 247 232 1,243 1,146 99 89 

2016/07/17~

2017/07/16 
99 89 10 9 91 81 17 18 

종류C3 

2014/07/17~

2015/07/16 
334 332 1,124 1,085 995 992 463 494 

2015/07/17~

2016/07/16 
463 494 1,281 1,177 877 798 867 783 

2016/07/17~

2017/07/16 
867 783 106 94 954 837 19 19 

종류C4 
2014/07/17~

2015/07/16 
5,225 5,571 1,023 1,001 3,922 3,916 2,326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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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2016/07/16 
2,326 2,501 771 715 969 894 2,128 1,926

2016/07/17~

2017/07/16 
2,128 1,926 986 869 1,528 1,411 1,587 1,625

종류CF 

2014/07/17~

2015/07/16 

15,70

0 
16,140 27,160 26,525 28,635 27,661 14,225 15,446

2015/07/17~

2016/07/16 

14,22

5 
15,446 5,462 5,020 18,720 17,443 968 885 

2016/07/17~

2017/07/16 
968 885 0 0 968 868 0 0 

종류CP 

2014/07/17~

2015/07/16 
374 379 173 166 116 114 431 466 

2015/07/17~

2016/07/16 
431 466 268 249 233 212 466 424 

2016/07/17~

2017/07/16 
466 424 597 542 54 48 1,008 1,044

종류CW 

2011/07/17~

2012/07/16 
0 0 33 29 16 14 0 0 

2012/07/17~

2016/07/16 
0 0 0 0 16 15 0 0 

2016/07/17~

2017/07/16 
0 0 0 0 0 0 0 0 

종류Ce 

2014/07/17~

2015/07/16 
2,270 2,267 272 267 1,673 1,677 870 935 

2015/07/17~

2016/07/16 
870 935 161 153 252 231 779 706 

2016/07/17~

2017/07/16 
779 706 99 96 357 325 522 535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당해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6/07/17~ 

2017/07/16 

2015/07/17~

2017/07/16 

2014/07/17~

2017/07/16 

2012/07/17~ 

2017/07/16 

2009/07/17~

2017/07/16 

종류 A 13.47  1.50  3.58  5.59  7.79  

종류 C 12.59  0.70  2.78  4.77  6.94  

종류 C2 12.71  0.81  2.87  4.87  4.38  

종류 C3 12.87  0.95  3.01  5.02  1.40  

종류 C4 13.14  1.20  3.27  5.28  5.28  

종류 Ce 13.25  1.30  3.37  5.36  7.46  

종류 CF -2.46  -5.58  -1.08  2.99  4.15  

종류 CP 13.74  1.74  3.81  5.84  2.99  

종류 CW 14.95  -  -  -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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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S 13.87  1.85  3.95  -  3.69  

종류 S-P 14.07  -  -  -  14.19  

비교지수 19.70  7.53  6.24  5.84  6.74  

주) 1. 비교지수 : 한국종합주가지수 상승률 x 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6/07/17~ 

2017/07/16 

2015/07/17~

2016/07/16 

2014/07/17~

2015/07/16 

2013/07/17~ 

2014/07/16 

2012/07/17~

2013/07/16 

종류 A 13.47  -9.21  7.86  6.95  10.47  

종류 C 12.59  -9.92  7.06  6.11  9.60  

종류 C2 12.71  -9.84  7.14  6.22  9.71  

종류 C3 12.87  -9.70  7.25  6.38  9.88  

종류 C4 13.14  -9.48  7.54  6.63  10.14  

종류 Ce 13.25  -9.39  7.65  6.73  10.15  

종류 CF -2.46  -8.61  8.58  7.66  11.21  

종류 CP 13.74  -9.00  8.11  7.19  10.73  

종류 CW 14.95  -  -  -  -  

종류 S 13.87  -8.89  8.29  -  -  

종류 S-P 14.07  - -  -  -  

비교지수 19.70  -3.38  3.70  7.88  2.67  

주) 1. 비교지수 : 한국종합주가지수 상승률 x 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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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2017.07.16 기준)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 - - 4,283 - - - - - 17  15 4,316 

비중 - - - (99.25) - - - - - (0.40) (0.35) (100.00)

합계 - - - 4,283 - - - - - 17  15 4,316 

비중 - - - (99.25) - - - - - (0.40) (0.35) (100.00)

※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현황>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12,852  - - - - - - - - 217  10 13,079 

비중 (98.26) - - - - - - - - (1.66) (0.08) (100.00)

합계 12,852  - - - - - - - - 217  10 13,079 

비중 (98.26) - - - - - - - - (1.66) (0.0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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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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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연락처 : 02-788-8400, www.i-ktb.com) 

회사 연혁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 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 억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7. 3. 13  자본금 증자(자본금 153 억원) 

2007. 7. 25  자본금 증자(자본금 165.45 억원) 

2008. 7.  2  태국증권사 지분취득(6.86%) 

2009. 8. 26  자본금 증자(자본금 166.2 억원) 

2013. 4. 10  태국증권사 추가 출자(13.45%) 

2013.11. 4   대표이사 조재민 사장 취임 

2013.12.30  자본금 증자(자본금 216.2 억원) 

2014.11.04  자본금 증자(자본금 441.2 억원) 

2015.09.23  자본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자본금 152.1 억원) 

2016. 1. 7   대표이사 김태우 사장 취임 

자본금 152.1 억원 

주요주주현황 KTB 투자증권㈜(98.62%)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ㅇ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ㅇ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ㅇ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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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

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6.01.01 

~'16.12.31 

’15.01.01 

~'15.12.31 
계정과목 

’16.01.01 

~'16.12.31 

’15.01.01 

~'15.12.31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자본총계 

24,876 

6,960 

31,836 

2,657 

186 

2,844 

15,214 

13,822 

5 

-48 

28,992 

20,191 

 8,981 

29,172 

 4,082 

  186 

 4,268 

15,214 

9,524 

   190 

  -24 

24,904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세전순이익 

- 

당기순이익 

19,954 

15,247 

4,707 

542 

193 

5,056 

- 

- 

5,056 

943 

4,113 

20,040 

15,949 

4,091 

  906 

 356 

4,641 

- 

- 

4,641 

- 

3,625 

 

라. 운용자산 규모                                                    (2017.06.30 현재, 단위: 억원)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3,462 11,624 37,097 12,288 2,191 15,783 2,314 12,046 96,805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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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1599-1111) 

홈페이지 주소 http:// www.hanabank.com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ㅇ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ㅇ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ㅇ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ㅇ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ㅇ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ㅇ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ㅇ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ㆍ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ㅇ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ㅇ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ㅇ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ㅇ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ㅇ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ㅇ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02-6714-4600) 

홈페이지 주소 www.keb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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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등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ㅇ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ㅇ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ㅇ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ㅇ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 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eaap.com http://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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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

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

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

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

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

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

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

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

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

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ㅇ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ㅇ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ㅇ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

의 1 이상일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5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 

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 

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 

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ㅇ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ㅇ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ㅇ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ㅇ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ㅇ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ㅇ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ㅇ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ㅇ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ㅇ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 

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 

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ㅇ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 

행령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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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는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 확인 

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KTB자산 

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i-ktb.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 kofi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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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위의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 

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펀드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펀드의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 

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펀드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당사가 운용하는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펀드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즉시 정리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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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펀드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모펀드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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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i-

ktb.com)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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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 

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ㆍ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

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

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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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증권거래 

주식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투자참고 항목(Sector별 Analyst 

Call, 리서치페이퍼, 기업탐방주선, 세미나, 스팟정보), 브로커능력 항목(매매체결

능력, 수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 항목(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 항목(요청자료

의 응대 등)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

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 등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장내파생 

주식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

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프로그램 보유

여부,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 운영지원부서

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

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투자참고 항목(리

서치,시황,세미나),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 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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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산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